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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 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 2023년  05월  24일     김포시장

  나. 회   부   일   자  :  2023년  06월  01일  

  다. 상   정   일   자  :  2023년  06월  23일

  라. 의   결   일   자  :  2023년  06월  23일

2. 제안이유

  m 환경부에서 요청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개선안 반영

  m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원인자부담금과 관련된 세부사항 보완

3. 주요내용

  가. 배수설비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13조)

  나. 개별건축물 및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정비(안 제19조 및 제21조)

  다.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및 조항 정비

4. 검토의견

  m 본 안건은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원인자

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‘폐수배출’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

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

하고자 하는 사안으로,

  m 향후 인·허가를 받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, 모호한 

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구체화 및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

개선하는 등 본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

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10. 주문사항 : 없음

11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


